


※ 「재난안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의2 제6호 단일 사고로서
사망 3명 이상(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
말한다) 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(단, 사회재난 중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)


